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4,960,969 19,048,829

일반회계 357,310,105 10,719,303

특별회계 277,650,864 8,329,526

기타특별회계 277,650,864 8,329,526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13,242 36,397

주차장특별회계 182,585 5,4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02,211 60,066

주택사업특별회계 105,264 3,1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7,155,218 6,514,65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76,148 20,284

치수사업특별회계 530,200 15,9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5,285,996 1,658,5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848,636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540,13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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